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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KCC의 현대그룹 지배 허용
공정위, 임원임면 등 권한 행사하면 지분율 30% 미만으로도 가능

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사망 이후 KCC그룹이 현대그룹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

KCC가 현대그룹에 대해 실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 같은 계열로 편입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.

공정위 관계자는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그룹 계열 지분 확보와 관련해 “공정거래법상 같은 계열로 

편입되려면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은 30%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나, 지분율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도 최대

주주이거나 실제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열 편입을 검토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공정위 관계자는 “실제 지배권의 행사는 임원 임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덧붙 다.

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  명예회장의 동생인 정상  KCC 회장은 정몽헌 회장 사망 후 현대의 지주

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외국인 지분이 급격히 높아지자 KCC 등 현대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지분 16.2%를 

매입했다.

또 KCC는 현대상선의 지분 2.98%도 매입해 현대엘리베이터(15.16%), 현대건설(8.69%), 고 정몽헌 회장

(4.9%)에 이어 4대 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정상  회장이 당분간 총수없는 현대그룹을 섭정하겠다는 의사를 

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한편, KCC의 현대상선 지분 매입이 3%에 미달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“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요건을 피

하기 위한 것”이라는 해석을 제기한 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“친족분리기업이 분리 3년 이내에 다시 원그룹 

계열사 지분을 3% 이상 확보하면 친족분리가 취소되지만 KCC는 현대와 분리된지 오래돼 해당되지 않는다”고 

설명했다.

또 KCC 정상 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이자 고 정몽헌 회장의 장모인 김문희 씨의 지분(18.75%)

을 담보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“담보로 갖고 있는 지분은 계열 편입 여부를 판정하는 보유

지분율에 해당되지 않는다”고 덧붙 다.

공정위가 2003년 4월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, KCC그룹은 모두 7개의 계열사를 거느

린 자산규모 2조6720억원의 중견그룹으로 자산기준 재계서열은 37위(공기업 포함)이다.

반면, 고 정몽헌 회장이 이끌던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등 모두 12개 계열사에 자산규모 10조1600억원 규모로 

재계서열은 19위(공기업 포함)에 해당된다.

따라서 두 기업이 한 계열로 묶이면 모두 19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규모 12조8000억원 규모, 재계서열 18

위 규모의 기업집단이 되나 현대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투신, 현대증권 등 매각으로 곧 계열에서 제외될 기업

이 상당수 있어 규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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